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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 토    보   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3. 제안 이유

○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일부

  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
○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고, 심의 위원을 

   의료·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

4. 주요내용

가.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(안 제2조)

나. 심의회의 기능 개정(안 제3조)

다.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개정(안 제4조)

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○ ‘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안’은 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이 

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은 물론,



○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고, 심의 위원을 

   의료·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 

  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
